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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레버리지 KRX 금현물 상장지수증권 제102호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S&P500 VIX S/T 선물 상장지수증권(H) 제103호 

금 80,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5년  05월  15일

2. 모집가액  : 금  80,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5년  05월  15일

4. 납입기일 : 2025년  05월  15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

s.or.kr

미래에셋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시장조성은 발행회사 및 유동성 공급자인 미래에셋증권이 행합니다.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를 반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지수가 하락하게 될 경우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므

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미래에셋증

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5년 02월 25일 한국기업평가, 2025

년 02월 24일 한국신용평가, 2025년 01월 06일 NICE신용평가) 등

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

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

여야 합니다.

7. 상장지수증권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상

환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

는 일부내용(중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방식과는 무관 할 수 있습니다.



8. 발행회사는 규정으로 정해진 특정상황하에서 동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조기상환 또는 조기청산을 결정할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고지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환금액에 따라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장상품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충분

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는 동 상장지수증권을 투자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액은 계좌개설증권사 또는 투자시기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일괄신고추가서류 ,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

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레버리지 KRX 금현물 상장지수증권 제102호 ]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으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높은위험 ]

위험등급의 의미 : 미래에셋증권(주)는 투자위험등급을 매우높은위

험등급에서 매우낮은위험등급까지 투자위험등급을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유의사항 : 1등급은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

한 상품으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

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

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시장에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는 각 거래소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5)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한 예정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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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6)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

거래 포함)을 하는 날

7) 기초자산

  (기초지수) 

   산출기관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

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

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시장참여자들이 거

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

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

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

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

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상장지수증권 1증권당 실질가치로써 발행 시점으로부터 기초지수의 변

화율을 누적하여 산출하며 발행자 운용비용 등 제비용과 현금 분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증권당 실질적인 보유가치를 계산합니

다. 제비용은 운용보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장지수증권 투자에서 발생

하는 비용입니다. 상장지수증권 지표가치는 정보의 적시성 및 중도상환

기준가 등으로의 활용 편의를 고려하여 매 영업일에 산출하며, 산출기관

은 발행자로부터의 독립성, 기관의 공신력, 동종 지표(ETF 순자산가치(

NAV)) 산출 경험 및 관련 시스템 보유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무관리회사

에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표가치는 일반 사무관리

- 2 -



항    목 내      용

10) 지표가치

(IV : Indicative 

Vaule)

회사가 장종료 후 산출하여 익일 새벽 확정치를 코스콤을 통해 거래소 

및 증권사 HTS 등에서 공표합니다.

지표가치(T) = 지표가치(T-1)×(기초지수종가(T)/기초지수종가(T-1))

×{1-제비용률×((T+1)일-T일)/365일}

 

-지표가치(T) : 상장거래소영업일인 T일에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산출한

 지표가치로서 상장거래소영업일 (T+1)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지표가치(T-1) :  T일의 직전 상장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

서 상장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기초지수종가(T) : 상장거래소영업일 T일 오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지수거래소영업일의 기초지수 종가

11) 실시간 지표

가치

(iIV : Intraday  I

ndicative Vaule)

지표가치(IV) 이외에도 장중 투자지표로서 실시간지표가치(IIV)를 제공합

니다. 실시간 지표가치는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의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

영하여 산출하며, 운용보수, 배당금 등의 세부적인 변동은 반영하지 않

습니다. 

실시간지표가치(T) = 지표가치(T-1) x (실시간 기초지수(T) / 기초지수 

종가(T-1))

- 지표가치(T-1): T일의 직전 한국거래소영업일에 산출한 지표가치로써

 한국거래소 영업일 T일 오전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 기초지수종가(T-1): 한국거래소영업일 T-1일의 기초지수종가

- 실시간기초지수(T): 한국거래소영업일 T일 장중 실시간으로 산출된 

기초지수 값

- 위 산식에서 T, T-1 는 모두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산출주체 : 코스콤 주식회사

12) 괴리율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괴리율

입니다. 시장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정도에 따라 괴리율이 커

지거나 작아집니다.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를 추적하고 그 수익률을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괴리율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야 하지만,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부각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지 않

을 때에는 괴리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괴리율

괴리율이 기준을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월에 일정 일자를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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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유동성공급자 교체를 발행사에 요구하고 1개

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합

니다. 또한,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괴리율이 일정기준 이

상 초과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

다. 괴리율이 큰 상태가 지속되는 종목은 수급상 문제가 있으며 적정가

격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3) 분배금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에 편입된 종목들로부터 발생한 배당

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상장지수증권 투자자에게 투자한 만큼 분배하는 

금액으로 본 ETN의 경우 현금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레버리지 KRX 금현물 상장지수증권 제1

02호

 기초자산

(기초지수)
KRX 금현물 레버리지 지수

모 집 총 액 4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2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20,000원

발행 수량 2,000,000증권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5년 05월 15일

청약종료일 2025년 05월 15일

납  입  일 2025년 05월 15일

발  행  일 2025년 05월 15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상장

최종거래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28년 05월 08일

만  기  일 2028년 05월 10일

만기상환금 지급일 2028년 05월 12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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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유동성공급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환헤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배수 2배

신고스프레드 1.0%

기타사항

(1) 상기 지정된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등 기초지수 가격의 확정

이 필요한 날이 지수거래소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만기상환가

격 결정일 등은 다음 지수거래소예정거래일로 변경됩니다. 만약

 상장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2)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에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하여 본 증

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 본 증권의 권리 

내용은 아래 "II.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중 "(2) 권리내용의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3(2) 권리내용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상기 지정된 최종거래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

의8에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지정된 지급일을 제외하고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상장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상장거래소영업일

에 해당 금원을 지급합니다.                                      

(5) 본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

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20,000원 발행가액으로 모집하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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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의 수량)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당해 증권은 공모의 형태이나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

태로 발행되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에 대한 일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청약에 대한 배정 방법

 본 증권은 발행인 미래에셋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

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인이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

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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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권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

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였습

니다. 당해 증권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본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

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

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상 장 요 건

발행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

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

족여부를 판단하고,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

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

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

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하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

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에 한한다.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의 구성종목

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

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

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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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장 요 건

기초자산

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비중이 100

분의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증권인 경우 다

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

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

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

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

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

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

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모집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발행총액 발행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발행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

총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

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을 합

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 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일 만기일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

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

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

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공급

발행사가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

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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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증권의 만기 이전 매매방법

당해 증권이 상장지수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장

지수펀드(ETF)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

다. 당해 증권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요건)

"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유

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당해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

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 스프레

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

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

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

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증권은 액면분할이나 병합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본 증권에 대해 액면

분할이나 병합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기재 등의 사

유로 발행일 현재 [4] 상장거래소영업일 동안 거래정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

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장거래소가 관련 규정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본 증권의 거래정지

를 결정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거래정지 기간 동안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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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장폐지의 경우

당해 증권은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에 의하여 당해증

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중지되게 되

므로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증권이 상장 후 아래에 기재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

조의 7(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거래소는 당해 증권을

 상장폐지 하게 되며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

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저한 투자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

라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기준은 이하와

 같으며,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발행사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상

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회사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발행사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천 5백억원에 미달하

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

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

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

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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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

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 제외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

하는 경우 제외

만기상환 등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

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아래와 같은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장종료시점 iiV)가 전일 

장종료시점iiV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 장종료시점 iiV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목의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가격은 사유발생일(불

포함) 후[1]상장거래소영업일의 지표가치로 결정됩니다. 만약, 사유

발생일이 관련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후 최초로 

도래하는 관련거래소영업일(불포함) 후 [1] 상장거래소영업일의 지

표가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거래제한 또는 시장교

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가

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본 증권 투자자

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영

업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조기청산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 발생 당일 안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9(신

고의무 등)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

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청산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

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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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유동성공급

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

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

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

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당해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자산 변화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증권은 파

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당해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

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

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당해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발행사는 당해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

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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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

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또는 기초

지수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지수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

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상환되는 경우, 투자자가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3)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이며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를 위한 타사와의 이면 계

약이나 핵심업무의 위임 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동성공급의 의무 관련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지수증권의 발행, 유동성 공급, 위험회피(헤징)등 상장지수증권

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경우 상장일부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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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적으로 장내에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을 취득하는 투

자자는 거래소의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에 대한 만기 이전 현금화가 가능하며, 발행

인이 본 증권의 적정 호가스프레드 제시를 통하여 적정가격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

써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시장의 수급불균형과 가격왜곡을 완화시키며 균형

가격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되며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

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

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

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

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

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i)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ii)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iii) 시가결정 후 5분간, i

v) 매매거래 중단 또는 정지에 따른 재개 후 5분간 등, v)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호가가 금지되

거나 면제되므로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

우 본 증권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시장교란 사유가 발생 시 유동성공급의무에 대한 자율면제를 받습니다.

당해 증권은 전량 매출된 종목의 매도호가 제한 및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LP 유동성 

공급 제한, 기초지수 구성종목 가격의 급변 및 기타 상품 고유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되어 투자자의 손익 및 환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의 보유수량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거래소를 통

하여 수집/발표되는데, 대량매매 및 시간외 거래가 있을 경우, 고시되는 내용과 다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전산시스템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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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해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공급자는 자

체 보유 상장지수증권 관리 시스템에서 매수/매도 주문을 내어 원활한 시장 환경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당사는 당사 상품매매 시스템을 응용하여 당해 증권에 대한 원활

한 유동성 공급 주문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업그레이드시키

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당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외국 증권사를 비롯, 타사에 위임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당사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장지수증권의 

유동성 공급을 관리할 2명의 트레이더를 임명하였으며, 동 트레이더들이 자동 시스

템의 관리 등 시장 조성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 공시 관련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 공시(http://kind.krx.co.

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동성공급자는 부득이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

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라. 기타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유일한 유동성공급자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유동성공급자 관련

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

된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유동성공급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

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

② 유동성공급자로부터 상장지수증권 취득과 관련

유동성공급자는 당해 상장지수증권이 상장 되기전까지 이를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상장 후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분매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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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계산기관

 본 증권의 가치산출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계산기관")은 발행인과 일반사무관리 계

약을 맺은 한국펀드파트너스입니다. 향후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계산기관 명칭 : 한국펀드파트너스

 계산기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나. 지급대행기관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

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

  (주)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주)우리은행 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

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유동성공급자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직접 유동성 공급을 이행할 예정

이기 때문에 자사를 본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로서 지정하였으며, 본 신고서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역할을 수행하

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

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동성공급자(LP)는 본 증권이 상장되기 전까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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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매각 또는 분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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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손익구조

본 증권은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표가치(IV)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

하는 상품입니다. 지표가치(IV)는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한 금

액으로 기초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제비용, 세금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합니

다. 제비용의 지표가치 반영은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지표가치에서 일할로 차감합

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지표가치가 산식에 따라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

전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

장상황, 시장 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제비용

구분 내용 연간 비율(%)

지표가치 반영 

비용

발행회사(운용)보수 헤지비용 및 운용보수 0.63

기초지수 이용 비용 지수 사용계약에 따른 비용 0.05

일반사무 비용 일반 사무관리 위탁 비용 0.02

기타 비용 각종 수수료 및 상장비용 0.10

합계   0.80

(3) 투자성과 예시(만기상환 시)

[가정] 2020년 4월 17일 기준가로 5년간 투자한 경우를 예시로 사용 

제비용(%) 일수 투자원금 기초지수 가격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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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365 100만원 100.000 1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성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에 

대한 결과치는 가상 수치를 이용한 단순참고 자료이며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기 이전에 거래되는 시장가격

은 본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연도별 세전 이론적 투자성과 예시]

A B C D E F

연도 기초지수

기초지수 수

익률(%)

(B/직전 B)

연간 제비용

(원)

누적 제비용

(원)

기말

지표가치(원)

0 100.00  1,000,000 

1년차 89.85 -10.15%  8,335  8,335  891,293 

2년차 130.67 45.43%  8,132  16,467  1,285,908 

3년차 146.15 11.85%  9,492  25,959  1,426,856 

4년차 229.73 57.19%  11,361  37,320  2,224,919 

만기 414.56 80.46%  21,117  58,437  3,982,991 

기초지수 수익률
누적 314.56%

연률화 62.91%

지표가치 수익률
누적 298.30%

연율화 59.66%

[손실사례 가정 (1억원 투자시)]

: 최초 기준 지표가치가 10,000일때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5,000일 때

-> 1억 + [ 1억 ×  (-50%) ] = 5,000만원 상환
-50.0%

사례2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3,000일 때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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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손실률

-> 1억 + [ 1억 ×  (-70%) ] = 3,000만원 상환

사례3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2,000일 때

-> 1억 + [ 1억 ×  (-80%) ] = 2,000만원 상환
-80.0%

사례4
상환가격 결정일에 지표가치가 0일 때

-> 1억 + [ 1억 ×  (-100%) ] = 0원 상환
-100.0%

2. 권리의 내용

(1) 당해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및 절차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에 연동되어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구조이므로 

당해 증권 보유자는 당해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만기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증권 보유자의 만기지급액에 대한 청구절차는 별도의 의사

표시나 통지없이도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당해 증권 보유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됩니다.

(2) 만기시 지급액 결제방법 및 절차

 가. 당해 증권의 만기시 지급액에 대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로 합니다. 

 나. 발행인은 만기 가격 결정일 당일 장 종료 후 산출된 최종 지표가치에 의하여 당

해 증권의 총 만기지급액을 산출하고, 지급대행기관과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당

해 증권의 지급사무를 의뢰합니다. 또한 발행인은 당해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

의 수탁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기지급액 = 만기상환가격 결정일 지표가치 x 보유증권 수 (세전 기준)

* 만기상환가격 결정일(최종거래일) : 2028년 05월 08일

 다. 만기지급액은 지급일 당일 당해 증권 투자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입금됨으로

써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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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 2028년 05월 12일

 

 라. 지급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사는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

rities.miraeasset.com) > 뱅킹/대출/청약 > 대출 > 신용/대출안내 > 증권담보융자 > 

이자율' 에 게시되어 있는 연체이자율을 연이율로 하여 산출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

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연체 이자 계산식 = 상환금액 ×  연체이자율 ×  총 경과일수 / 365일

※ 총 경과일수 = 실제 지급일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

 예시) 실제 지급일 1월 5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1월 2일인 경우 총 경과일수는 3일

※ 원 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3)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가.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5만주의 정배수 단위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될 예정이며 거래소 시장을 통한 본 증권의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나. 당해 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상환을 가정하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가격평가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

유 발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익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가

격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중도상환 세부내용

신청방법
투자자께서 당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시는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신청

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신청

가능일
발행일 익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 이전 4영업일까지 모든 영업일

신청

불가능일
최종거래일 이전 3영업일 ~ 최종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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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상

환

신청단위 최소 수량(50,000주) 이상 정배수 단위 / 10억원 (발행가액 기준)

신청철회
원칙적으로 매영업일 오후 2시반 이전에 철회 가능하나, 회원사별 마

감시한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가격

결정일

중도상환신청일의 익거래소영업일

(해당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휴장일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이연)

지급일 중도상환신청일 이후 3거래소 영업일

가격

결정방법
중도상환결정일의 지표가치 x (1-수수료율)

수수료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에 산출되어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후 상장거래소

 영업일에 고시되는 지표가치 x [2.0%]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2시이며, 중도상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

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장지수증권은 매영

업일 중도상환을 실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통보된 수

량 중 발행사가 승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을 실시합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철회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의 마감시한은 2시이며, 각

 회원 증권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되며, 신청 철

회시까지 유지됩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

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

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 가격

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지수 변경 등 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중

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

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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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예외

발행회사의 신용도 하락,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건 미 충족 등의 사유

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

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

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일자별 업무처리(영업일 기준임) 

구분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기간 T일 T+1 T+3 T+4

투자자

회원사에 상환

신청

(처분제한조치)

  현금수령   

회원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예탁원 

통보

  투자자 계좌에 현금입금   

발행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승인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예탁결

제원

신청내역 취합 

및 통보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거래소에 상환내역 통보

  

일반사

무관리

회사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거래소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5) 분배금 결정방법과 절차

본 ETN상품의 경우 별도의 분배금 지급이 없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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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자산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시장

붕괴 및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신고서 “ 제 1부 모집 또는 매

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결정일,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

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

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구조 및 시장참여자의 역할

(1)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구조

시장구조

(2) 상장지수증권 시장참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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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 내 용

발행사

투자수요에 맞는 상장지수증권을 기획, 발행 및 마케팅 활동을 수

행하며, 자산 운용(헤지)을 통해 만기 또는 중도 상환시 지수수익

률을 투자자에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중요

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및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고지하

는 업무 등 일체를 담당합니다.

유동성공급자

발행된 상장지수증권을 최초로 투자자에 매도(매출)하는 한편, 상

장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 수량 이상 제

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장내에서 

원활하게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통해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

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투자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매일 장 종료 후 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를 계산하여 거래소 및 

코스콤을 통해 공시하며, 매일 과표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등 상장

지수증권의 사무처리를 발행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입니

다. 일반사무관리업무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지표가치 산출

기관

상장지수증권 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초지수가 실시간으로 변화함

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 또한 장중 실시간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 산출기관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부터 받

은 전일 지표가치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수구성 종목 및

 비중 등을 실시간 지수구성 종목의 가격 변화와 조합하여 실시간

으로 변동하는 지표가치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수산출기관

상장지수증권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으

로,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객관적

인 자료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어

려움 없이 기초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수를 

산출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

다.

4.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발행인은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와 상환금지급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은행이 발행인의 상환금지급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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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회사를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사(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

워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일괄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

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가. 조기상환 사유

당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이 판단하여 발행사는 최종거래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증권의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조의 '나.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 증권 투자자에

게 본 증권을 상환(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상환 기준일은 발행사가 조기상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조기상환 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나. 상장폐지의 경우에 서술된 상장폐지기준 참고). 유가증권시장상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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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

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외한다. 

②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당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③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그 외 본 증권에서 조기상환사유로 명시된 경우

  

나. 조기상환 방법

①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

(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증

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계산대리인이 기초

자산의 가격, 시장상황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

우 조기상환에 의한 지급액은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시 지급수준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

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

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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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의 공시홈페이지(ki

nd.krx.co.kr), 발행인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혹은 HTS(Home Trad

ing System)인 '카이로스' 및 MTS에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대신합니다. 이러한 권리내용의 변경은 최종적이고 당해 증권소지자 모두에게 구속

력이 있습니다.

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기

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최종거래일을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변경하고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을 순차적으로 앞당깁니다. 이 경우 만기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

거래일이 경과한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지급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4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각각 변경됩니다. 또한 계산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의 계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가 외의 경우에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거래소의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 정지

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변경됩니다. 이 경

우 최종거래일은 변경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로, 만기일(행사기간 종료일)은 변경

되는 최종거래일부터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

함)로,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4매매거래일이 경

과한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각각 변경됩니다.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

일로 확정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

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김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

로 확정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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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에서 기재한 사항 혹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하며, 상기 가~나 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

이 정상적인 시장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권리내용의 변경은 당해 증권의 보유자의 이

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라. 시장붕괴 및 시장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지수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상관례에 따라 해당 사유

가 발생한 기초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기초지수, 기초지수 결정

시점, 기타 지급일 등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 시장교란사유 중 거래장애 또는 거래소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교란사유 중 조기폐장이 발생한 경우

- 계산대리인이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

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까지의 특정 기간중에 금융시장

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법령

,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당해 증

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본

 조의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 나.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

액(조기상환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상환(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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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당해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발행인이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다만,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아. 기초지수와 관련한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의 기초지수 산출은 지수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계산 및 발표의 정정,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산출기관이 정함을 

따릅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수산출기관의 

기초지수 산출,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수산출기관이 기초지

수와 관련된 권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 경우 본 증권의 내용

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지수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계산대리

인이 정확한 기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투자자에게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급금액과 기 산정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정

산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당해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

장에서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의 부

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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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증권에 대해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

인으로서 해당 사유 발생 전후에 본 증권의 가격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액면분할 또

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 병합· 분할 발행원본

액” 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5제3항에 따라 본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액면분할 및 병합 사유 등으로 인한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단수주의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이

나 처리방식은 안내문 또는 통지문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

합니다.

*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가.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나.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

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의 공시홈페이지(kind.

krx.co.kr), 발행인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혹은 HTS(Home Trading

 System)인 카이로스 및 MTS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4)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당해 증권의 법적 지위와 채권확정 기준 등

당해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

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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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다음에 정의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

해 증권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생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

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i)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ii)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iii)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

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

지는 자가 임명되거나, iv) 발행인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명령이 내려진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나 임명 또는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 사유가 해소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

나. i)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

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ii) 발행인에 대하여 발

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

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발행인이 동의하거나, iii) 

발행인이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이

러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iv)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v) 발행인이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 vi) 발행인이 서면에 의하여 그 일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함을 선언하거나, 

vii) 발행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절차를 밟는 경우

6) 당해 증권의 상장폐지시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49조의7제1호, 제6호"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되

는 경우(발행인에 관하여)는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에 따라 발행인이 결정한 

- 32 -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기상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

장폐지되는 경우는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권리내용의 변경 -  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

4호, 제7호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 따

르며 발행인이 결정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

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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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

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가격변동

위험

본 증권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

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

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

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의 경

우 원금비보장형이므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

로 움직이는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지수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

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지수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

경되어 본 증권 발행 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

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

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만기 혹은 중도상환평가일에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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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더라도 제반 비용 및 수수료로 인하여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

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사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

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괴리율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증권의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발행이 제한되거나 재개될 경우

 -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유동성공급 호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될 경우

 - 가격제한폭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이 제한될 경우

 - 기초지수의 거래시장과 한국거래소와의 시차가 존재할 경우

특히, 유동성공급자가 보유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유동성 공급이 원

활하지 않은 경우, 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당기간동안 지표가치에 비

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본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가격에 증

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향후 기초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경우 이론가격 평가가격 산출기관과 유동성공급자 간

에 평가가격 산출에 이용되는 정성적 요소(변동성 등)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장중 실시간지표가치(IIV)와 유동성공급자 호가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표가치

미산출

위험

발행회사 이외의 제 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초지수의 산출 또는 송출

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

거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에

따른 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지수, 기

초지수 구성 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 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지수

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습니다. 

발행회사는 당해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

관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자산 또는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 

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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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자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자

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사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

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

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

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

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

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유예 등 미래에

셋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의 50/100으로

 ETN 발행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상장시에는 별

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고, ELS 등 장외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은 해당 규

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

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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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관한사항은 2025년 03월 19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미래에

셋증권  제56기 사업보고서(2024년01월01일~2024년12월31일)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결제지연

위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지급일에 금액 지급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

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

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

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위험 본 증권에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3. 상장관련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상장폐지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조건(최종거래일

, 만기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등)이 변경,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평가손실

이 확정되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

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을 만기

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일을 포

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

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관리종목

위험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기준에 따라 본 증권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본 증권

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 증권

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

하기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해 증권

을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액 산정방식과 그에 따른 지급

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시장 관행에 따라 선관주의에 입각하

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위험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로 인하여 기초지수가 가격제한폭을 초

과하여 변동하더라도 본 증권의 가격은 상하 30%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레버리지는 상하 60% 이내). 이에 따라 기초지수와 본 증권의

 가격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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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증권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액면분할,

병합 위험

본 증권은 병합 및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이 가능하며, 소유자 명세 작성, 권

리배정 및 계좌부 기재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

정지 기간동안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지표가치의 하락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금

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본 증권이 상장폐지되거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

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

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 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

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시

가치변동

위험

중도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하는 날(T)과 상환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결정일(T+1)이 다르기 때문에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청구일로부터

 중도상환기준가격 결정일까지의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도상환

신청시

추가비용

발생 위험

중도상환을 요청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상환 금액은 상환일 익거

래소영업일 종가 지표가치로 결정되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

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

다. 

이해상충 

위험

중도상환 가격 결정일이 교란일로 지연되고, 발행인이 계산대리인이 되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5. 기타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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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본 증권의 보유

자는 본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중도상환 요청 또는 처리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

자금의 환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도 발행회

사는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공급

관련 위험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의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본 증권에 대한 매도호가나 매수호가를 제출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

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지수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능한 물

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제31조의8(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에 따라 호가제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위험

 본 증권의 보유자가 본 증권을 통하여 취득하는 소득(만기상환,  중도상환,

 중도 매매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본 증권

의 기초자산이 국내/해외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거나 본 증권의 가격 상승 원

인이 국내자산 또는 해외자산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과세금액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든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본 증

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 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회사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회사는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만기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

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

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의 연

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금융종합과세기준금액 (종합

소득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022년 현재)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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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위험 니다. 본 증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종합소득과세시 서로 상

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 증권의 매매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고, 손실액이 2천만원이더라도(실제 투자자에게 발생한

 수익은 0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 금액 2천만원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는 본 증권 발행일 현재 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

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본 서류의 내용과 해당 개정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LP보유량

공시 오류

위험

 발행회사는 정규시장 시장정보보유량과 정규시장외 거래의 발행회사 공시

보유량 합산 후 당일 18시 30분까지 매일 LP보유량을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정규시장 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LP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익일 정정보고가 가능하나 오류의 지연 확

인 등으로 수정 공시가 지연될 수 있어 실제 LP보유량과 공시 수량이 일치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험

사항

발행인은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설명

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령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재하지 않은 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방

면에서 투자 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

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및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

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한 투자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상품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간

수익률의 

복리화효과

본 증권의 기초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

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 기초지수 자체에 일별 복리화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보다 긴 기간 동안의 기초자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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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초지수를 구성하는 자산) 각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은 괴리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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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지

수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기초지수의 명칭

KRX 금현물 레버리지 지수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금현물지수의 두배 수익률(자금비용차감)을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KRX 금현물 1kg 종목을 유

니버스로 하며, KRX 금현물 1kg의 가격수익률에서 예탁원 보관비용을 차감한 순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기초지수의 가격정보, 가격산출에 필요한 제반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RX.co.kr) > 정보데이터시스템 > 파생 및 기타지수 화면>기초지수명 검색, 

또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ETN 상품정보 > 지수분석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초지수의 개요

(1) 기초지수 기본정보

구  분 내     용

지수명 KRX 금현물 레버리지 지수

지수개요

KRX 금현물 레버리지 지수는 KRX 금현물지수의 두 배 수익률에 연동하

는 투자전략을 반영한 지수로서 아래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하는 지수

입니다.

유니버스 KRX 금현물(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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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산출

산식

KRX 금현물 레버리지

산출기준일

및 가격
2015년 01월 02 일 / 기준가격 1,000

공식산출일 2022년 08월 22일

지수산출

시간

[한국시간 기준]

오전 09:00:30 ~ 15:30:00

3. 기초지수의 수익률 및 가격변동 추이

(1) 기초지수 수익률

(단위 : %)

기간

기준일 : 2025년 4월 17일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초이후

해당 기초지수 35.82% 60.31% 80.46% 217.27% 314.56%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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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률

기간 비교지수 41.90% 45.91% 77.13% 120.46% 165.37% 56.60%

연평

균

기초지수 143.29% 120.61% 80.46% 72.42% 62.91% 127.96%

비교지수 167.59% 91.82% 77.13% 40.15% 33.07% 193.09%

변동

성

기초지수 55.44% 46.99% 38.77% 29.95% 29.22% 51.71%

비교지수 36.34% 35.60% 33.36% 29.96% 31.07% 35.22%

* 비교지수 : 금선물 레버리지 

(2) 기초지수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20년 4월 17일 ~ 2025년 4월 17일

기초지수추이

4. 기초지수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지수산출기관의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

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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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수산출방법 세부 내용

지수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이며 기초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

의 홈페이지(http://www.krx.co.kr)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본 상장지수증권의 손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산출방식 변경,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일임합니다. 해당지수의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의 책임이므로 발행인은 지수의 정지, 

단절, 폐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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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

라 정하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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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8,333.3

순 수 입 금[ (1) - (2) ] 39,991,666.7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000.0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1항제4호

상장수수료 333.3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예비심사수수료 2,000.0 유가증권상장규정

상장지수증권 수수료 4,000.0 한국예탁결제원 파생결합증권발행 수수료 규정

합계 8,333.3 -

※ 발행금액을 400억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일부 비용은 현

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액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

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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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5년 02월 28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S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2년
건 917 492 1409 1 0 1 3 0 3 0 0 0

금액 21656 5007 26663 10 0 10 4 0 4 0 0 0

2023년
건 939 522 1461 5 0 5 3 2 5 0 0 0

금액 27156 3582 30738 74 0 74 4 4 8 0 0 0

2024년
건 637 200 837 260 91 351 4 6 10 4 3 7

금액 11744 2389 14133 4378 1223 5601 10 9 19 10 5 15

2025년
건 138 21 159 138 21 159 0 2 2 0 2 2

금액 2382 257 2639 2377 255 2632 0 3 3 0 3 3

합계
건 2631 1235 3866 404 112 516 10 10 20 4 5 9

금액 62938 11235 74173 6839 1478 8317 18 16 34 10 8 18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ELB, DLB)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5년 02월 28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2년
건 194 14 208 13 1 14 56 2 58 0 2 2

금액 43681 50 43731 1779 16 1795 1537 130 1667 0 130 130

2023년
건 112 8 120 14 0 14 21 0 21 1 0 1

금액 37268 18 37286 5418 0 5418 977 0 977 300 0 300

2024년
건 194 37 231 166 36 202 4 0 4 1 0 1

금액 30445 3012 33457 28087 3005 31092 14 0 14 2 0 2

2025년
건 41 1 42 41 1 42 0 0 0 0 0 0

금액 2201 12 2213 2181 11 2192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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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합계

건 541 60 601 234 38 272 81 2 83 2 2 4

금액
11359

5
3092

11668

7
37465 3032 40497 2528 130 2658 302 130 432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5년 02월 28일 기준, 단위: 건 수, 억 원)

구분

ELW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2년
건 3366 0 3366 0 0 0

금액 56575 0 56575 0 0 0

2023년
건 3002 0 3002 0 0 0

금액 41963 0 41963 0 0 0

2024년
건 2246 0 2246 179 0 179

금액 33451 0 33451 1795 0 1795

2025년
건 145 0 145 143 0 143

금액 1453 0 1453 1433 0 1433

합계

건 8759 0 8759 322 0 322

금액
13344

2
0

13344

2
3228 0 3228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라. 신용환산액 (2025.02.28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기타 계

합계 551 109 0 340 123 4,793 5,916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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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향후 당해 부외자산에 대해 추가로 가능한 평가익(potential future ex

posure)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BIS에서 결정한 수치임.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 제외)
기타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  8%) = 108억원

2. 발행인의 헤지거래와 관련한 내부 지침

(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운용지침

발행인은 파생결합증권의 헤지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파생결합증권등 헤지와 관련된 주식은 기타 고유계정과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관

리하여야 하며, 

  

나. 헤지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시 헤지자산의 투자가능등급, 채권유

형별한도, 신용등급별 한도 등이 반영된 리스크관리 운영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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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생결합증권등 헤지와 관련된 자산은 해당 기초자산과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라. 파생결합증권등 가격결정일(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거래담당자는 본인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종하여서는 안된다. 

3.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여부

가.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나.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

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시행규칙 § 14①1.)

배당소득세 과세

·  Min (분배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시행규칙 § 14①2.)

매

매

차

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시행규칙 § 14②1.)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시행규칙 § 14②2.)

장내매도
비과세

(시행령 § 26-3②)

배당소득세 과세

· Min (상환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매도가 - 매수가 ± 과

세유보금) 

(시행규칙 § 14③)

(2) 상장지수증권의 원천징수여부

  
국내개인/외국개인

(거주자/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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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127①) (법인세법 § 73①) (법인세법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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